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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

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특별지방행정기 인 국토 리 사무, 소

기업 사무,해양수산 사무,보훈 사무,환경 사무,노동 사무,제주지방노동 원회

사무 등 7개의 국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로 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이 된 국가 사무 특별지방행

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 사무 제주도내 5개 노선의 국도가 지방도로 이

됨으로써 효율 인 도로 유지 리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기존의 제주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환되고 국도의 리 주체가 국토해양부장 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뀜에

따라 도로 유지 리의 문제 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도로 리 요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산과 인력의 변동

에 해 분석했다.

둘째,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인한 효율 인 도로 서비스 제공의 여부,제주

도민의 재정 부담의 가 여부,향후 제주도내 도로의 원활한 유지 리 여부

를 지역 언론의 기사,기고,사설의 내용을 통한 여론을 분석했다.

셋째,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 지역 교통사고 발생 황을 통한 도로

안 성 확보 측면에 해 분석하 다.

도로 유지 리의 요소인 산과 인력의 변동에 해 분석한 바 제주특별자치

도 시행 후의 도로 유지 리 분야의 산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향후 도로 이용률의 증가 도로의 수명으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의 증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도로 리 분야의 인력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에서 도내 구국도 기존 지방도 등의 노선에 한 도로 유지



리 사무를 수행하게 되어 도로 리의 공간 범 가 확 되었음에도 도로

리사업소의 공무원 정원 원이 감소하 고,반면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것은 도로 리의 문성과 도로 안 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

를 것으로 상된다.

국도의 지방도 환과 리 주체의 변화에 따른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 분석

에 있어서도 지방 재정 부담의 가 , 앙 정부의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제주

도 제외,사회간 자본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부담 가 , 앙정부와

의 연결고리의 단 로 산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시

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의 안 성 확보 측면에서도 험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국 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부상자의 수가 지속 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제주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인명 피해 실태는

증감 상이 반복되고 있고,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의 안 성 확보에 부정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제언으로써 첫째,도로법 개정을 통한 제

주도내 구국도의 국도 재환원과 국도 건설 유지 리의 국가 사무를 제주특

별자치도지사에게 탁하여 국가 산을 통한 원활한 도로 유지 리와 특별자

치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안을 제언하고,둘째,제주특별자

치도 본청과 도로 리사업소로 분산된 구국도를 포함한 지방도 리 조직을 통

합하여 도로 건설 리 분야를 일원화하고,도로 리의 산과 인력을 집

함으로써 도로 리의 문성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제언한다.셋째,제주도내

험 도로의 안 진단 과정을 통해 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세계자

연유산,국제자유도시,국제안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한 도로 안 인 라

구축을 제언한다.

주제어 :제주지방국토 리청,특별지방행정기 ,국도,도로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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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의의 목

제주도는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의해 2006년 7월 1일부로 본격 으로 특별자치 시

를 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조에

의하면 ‘종 의 제주도의 지역 ,역사 ,인문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

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

여 실질 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국제 기 의

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사법을 제외한 행정

분야에 한 특별 자치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 리사

무, 소기업사무,해양수산사무,보훈사무,환경사무,노동사무,제주지방노동

원회사무 등 특별지방행정기 의 사무까지 이 1)받음으로써 사무의 범 가 양

으로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 의 사무를 이 받

아 양 인 팽창의 결과는 이루었지만 일부 분야에서 질 성장 유지 리에

어려움을 래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민의 부담이 가

되는 부작용을 상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특별지방행정기 국토 리사무의 이 에 따라 제주지방국토 리청이 건설

교통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해양부)산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며

국도(國道)가 지방도(地方道)로 도로 격(格) 리 주체가 바 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의 국도의 유지 리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제주특별

자치도로 환하게 됨에 따라 종 의 국도가 원활하게 유지, 리되어 성공 인

이 결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를

1) 주특별 도(2007), 주특별 도   도시  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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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 고,

특별지방행정기 의 7개 분야의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어 양 인 팽창

의 결과를 보이게 되었으나 양 성장에 걸 맞는 질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 국토해양부

산하의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업무를 심으로 국도유지 리 업무가 지방정부

로 이 되었을 때 실질 인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 에 한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 보고,

도로 련법에 한 이론 인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한 특별지방행정기 사무

의 지방 정부 이 에 따른 실질 인 효과를 분석하기 해 도로 리 요소

산과 인력의 변동 황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한 제주지역 3 일간지상에서 보도된 기사,기고,사설 등을 통해 구국도2)

유지 리 분야의 문제에 한 지역 여론과 제주지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통

해 도로 안 성 확보 측면을 분석하여 특별지방행정기 의 국도 유지 리 사무

가 지방정부에 이 됨으로써 가시 이고 효율 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 는 기존의 제주도내 국도 11호(지방도 1131,5·16도로),국도 12

호(지방도 1132,일주도로),국도 16호(지방도 1136, 산간도로),국도 95호(지방

도 1135,평화로),국도 99호(지방도 1139,1100도로),국가지원지방도 97호(지방

도 1137,번 로),제주시와 서귀포시 국도 체 우회도로 2개 노선 등 8개 노선의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할 도로 국도 11호,국도 12호,국도 16호,국도 95

호,국도 99호가 지방도로 환하게 됨으로써 5개 구국도 노선을 심으로 도로

유지 리의 실효성을 분석할 것이다.

2) 주특별 도 시행 후  5개 노  도가 지 도  에 라 편 상 ‘ 도’라는 어  

통 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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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도로 련 법 선행 연구

제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었다.이 법은 종 의 제주도의 지역 ,역사 ,인문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 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행정규제의 폭

넓은 완화 국제 기 의 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

가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정부3)에서는 앙집권 수도권 심의 정책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

기 시작하 다.특히 제주도는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4)에 의해 제주지역 특

성에 맞는 산업 육성 자연 경 보 을 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

정을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이후 제주국

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2002)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이에 흡수되어 사람,

상품,자본의 국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서의 특례 지 가 갖추어져 있었다.5)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 진에

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앙정부의 사무를 폭 지방정부로 이 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가시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그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환되면서 동시에 특별지방행정기 사무를 이 토록 한 게 그나

마 성과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

주도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 사무에 하여 제주특

별자치도로 그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노무  (2003.2 - 2008.2)  말함.

4) 주도개 특별 ,    개 략에  도민  개  주체가 고 개   도민에게 

돌아  수 는 도  만든다는 취지에  1991년 . 

5) 양 철  7 (2008), 주특별 도  해, 문 사,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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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7조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원회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 지역 여건,역량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

하기 한 계획을 수립6)하도록 하 다.

따라서 그 동안 2시 2군 체제로 시행되어 오던 행정체계가 2개의 행정시로 행

정 계층이 단순화되었다.

국토 리 사무, 소기업 사무,해양수산 사무,보훈 사무,환경 사무,노동 사

무,제주지방노동 원회 등의 7개 특별지방행정기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의해 단계 으로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자치사무 자치조직이 확 되고 여러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치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특히 국 최 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주민의 생활안 ,지역교통활동,공

공시설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 에 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 리의

직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 착형 경찰조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

별법에 의해 업무 범 의 확 와 동시에 막강한 인허가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일각에서는 제왕 도지사라는 부정 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2장의 특별지방

행정기 사무의 이 근거에 의해 일반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로 이 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국도가 지방도로 환되어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의 리권으로 편입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제 2 도로의 이론 연구

1.도로 련법

도로는 교통 운송의 물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서 사회간 자본시설

6) 주특별 도   도시  한 특별  12 ( 앙행  한  단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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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며,한 사회의 사회경제 발 의 근간이 된다.법리 인 측면에서 보

면 공물로서 즉 공공의 목 에 제공된 물건의 하나로 다른 일반 인 시설들과는

달리 특수한 법 규율 아래 두고 있으며,어느 나라에서나 그 설치, 리 유

지에 하여 법률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 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단행법규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다.이와 련한 행법령으로는

도로법,도로정비 진법,도시계획법,유료도로법,고속국도법,한국도로공사법,

사도법,국가배상법,민법상 시설의 소유자 유자의 불법행 책임에 한 규

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들 법령들은 상호 상충되

거나 모순되기도 하여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행법령들을 면 히 검토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 기 과 용 범 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도로법8)

도로법은 1961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일부 개정 부 개정,타법개정으로

재까지 45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이 법은 총 10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로 리의 정을 기하기

하여 도로에 하여 그 노선의 지정 는 인정, 리,시설기 ,보 비용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도로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장의 도

로의 종류와 등 ,지선의 지정, 할구역 외의 노선의 인정,노선의 폐지와 변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는 인정된 도로를 말한다.

한 도로는 수도,교량,도선장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

는 시설 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7) 신(1998), 도 리책  체계에 한 연 , 한 도 공사.

8) 도 (2012), 처 지,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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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도로공사법9)

한국도로공사법은 1969년 1월 17일에 제정되어 재까지 20회에 걸쳐 개정되

어 왔다.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 리와 그 밖에 이에 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장 의 임을 받아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리

하며 그 밖의 사업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3)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은 1963년 11월 5일 제정되어 재까지 14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

며, 재 시행법령은 2009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리 등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

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유료도로라

함은 유료도로법 는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4)사도법(私道法)10)

사도법은 1961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재까지 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재

시행되는 법령은 2008년 3월 21일 타법 개정으로 개정되어 재 시행되고 있다.

사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용을 받

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리,사용 구조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의 리는 설치한 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도법상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

9) 한 도 공사 (2012), 처 지, http://www.law.go.kr.

10) 사도 (2012), 처 지,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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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법의 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2.도로의 종류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된다.이는 다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와 도로법 이외의 도로 계법에 의한 도로로 구분되며,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공개되는 도로와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유료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는 한 그 기능에 따라 이동성을 목 으로 하는 도로와 근성을 목 으

로 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그 기능이나 역할이 다양하다.

1)기본법으로서 도로법상 도로

도로 계법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도로에 하여 일반 이고 기본

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이다.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 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도로에 한 요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이를

수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법은 1961년 12월 27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1일 45차례의 개정 차를

거치고 재에 이르고 있으며,총 제 102조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정한 도로 리를 하여 도로에 한 계획을 수

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리·시설기 ·

보 비용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11)

도로법에서의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일

반국도,특별시도 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이 해당된다.

(1)고속국도

고속국도란 자동차 용의 고속교통용 도로로서 흔히 고속도로라 불리는 도로

를 말한다.고속국도에 한 사항은 고속국도법 제3조,제5조,제6조 등에서 상세

히 정하고 있다.

고속국도법 제3조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노선 인정은 통령령에 의하도록 되

11) 도 ,  8976 (2008. 3. 21.),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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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서 고속국도의 노선이 별표로 정해져

있다. 한 고속국도법 제5조에서 고속국도의 리 청은 국토해양부장 이나 동

법 제6조 1항과 동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요한 부분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

에 임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 2항에 따라 이러한 범 내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리청의 지 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일반국도

일반국도는 요 도시,항만,공항 는 주요 지 등을 연결하며,고속국도

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으로써 노선은 고속국도와 함께 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일반국도의 리청은 원칙 으로 국토해양부장 이나 외 으로 특별시, 역

시 는 시 할 구역안의 일반국도의 경우 특별시장, 역시장 는 시장이 리

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 은 도

로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 는 지방국토 리청장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구역과 연도구역내의 행 허가

반행 에 한 처분을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에게 임하고 있고,도로

리에 한 범 한 권한을 지방국토 리청장에게 임하고 있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장 은 국도의 수선,유지에 한 업무를 도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비용의 부담은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다.

(3)특별시도 · 역시도

특별시도와 역시도는 도로법상 3등 도로이며,특별시 는 역시 구역안

의 자동차 용도로,간선 는 보조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도시내 주요 지

역간이나 인근 도시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그 밖에 도시 기능 유지를

하여 특히 요한 도로를 말한다.특별시도와 역시도의 노선 인정은 특별시

장 는 역시장이 하며,그 리청은 도로법에 의해 특별시장 는 역시장이

된다.

(4)지방도

지방도란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노선의 인정은 도지사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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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리청 역시 도지사가 된다.다만 1995년 12월 6일에 개정된 도로법의 내용

에 의해 국도 용도로인 국도 체우회도로12)에 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지원지방도13)의 개념이 도입되어 국도와 같

이 통령령으로서 노선이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의 리청은 원칙 으로 도지사이며,특별시나 역시의

구간은 해당 시장이 된다.이 경우 비용의 부담은 국가가 일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5)시도,군도,구도

시도,군도,구도란 시내,군내,자치구내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각

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하며 당해 도로의 리청이 된다.

2)도로법 이외의 도로 계법상 도로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 한 법령으로서 도시계획법,농어 도로정비법,사도법

등은 원칙 으로 도로법상의 도로와 성격을 달리하여 별도의 고찰 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정비 진법,도로교통시설특별회계법,민자유치법,유료도로법 등은

큰 맥락에서 도로법상의 도로를 그 상으로 하고 있어 도로법과 하나의 범주

안에서 고찰되어져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과 민자유치법은 그 비용의 부담에 있어 일반도로와 다

른 규율을 받고 있고, 한 도로의 설치· 리·유지에 하여 도로법에 한 특칙

을 정하는 특별법 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고찰 상이 된다.

3.도로 기능별 분류 특성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도로의 시 과 종 간을 얼마나 빨리 연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동성(Mobility)을 목 으로 하는 도로와 토지이용시설물에 얼마나

12) 시 할 역  경 하는  도  체하  해 하는 우 간  말하 , 비  담에 

한 특  그  가에  보 하도  규 하고 다.

13) 지 도   도시, 항만, 공항, 공업단지, 주  도 , 지 등 주  통 시 지역  연결하  

고 도  도  루어진 가 간도 망  보 하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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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용이하냐 하는 근성(Accessibility)을 목 으로 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14)

1)이동성(Mobility)

(1)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는 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이며 가장 빠른 시

간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기 한 도로이다.

주간선도로는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지역을 연결하게 되며,비교 통행의

길이가 길고 통행 도도 높은 도로를 말한다. 한 지역 간의 통과교통을 주로

하여 궁극 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하며, 표 으로

고속도로,일반국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간선도로의 계획교통량은 하루 10,000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될 것을 측

하여 설계되며,설계속도는 시속 60∼80km/h를 기 으로 한다.

(2)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이 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주간선

도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비교 주간선도로에 비해 통행거리가 짧고 역

간선기능이 약한 도로를 말한다. 한 군(郡)상호간의 주요 지 을 연결하는 도

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와 지방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조간선도로는 하루 평균 2,000∼10,000 의 교통량을 상하고 시속 50∼

70km/h의 설계속도를 기 으로 한다.

2) 근성(Accessibility)

(1)집산도로

집산도로는 지역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역기능을 가지지 않는 도로

를 말한다.군(郡)상호간의 역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14) 도  ·시 에 한 규  해   지 (2000), 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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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의 주요 지 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한 군 내부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로 연계시켜

주거나 반 로 간선도로에서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

는다.지방도의 일부와 군도의 부분이 해당된다.

집산도로는 하루 500∼2,000 의 교통량을 상하고 시속 40∼60km/h의 설계

속도를 기 으로 한다.

(2)국지도로

군도의 일부 농어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 내의 주거 지역에

근하기 해 개설된 도로로서 가장 통행거리도 짧고 기능상 최하 의 도로를

말한다.

국지도로는 표 으로 주택가 골몰길의 부분이 해당되며 하루 500미만의

교통량을 상하고 시속 40∼50km/h의 설계속도를 기 으로 한다.

제 3 기 별 도로 리 황

1.국토해양부

1)도로 리 조직 체계

국토해양부장 이 도로 리청이 되는 도로는 기본법으로서 도로법이 용되며

부분의 일반국도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원주, ,익산,부산 등 5개 권역별로 지방국토 리청을

두고 있다.서울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수원,의정부국도유지 리사무소 등 2개

소,원주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홍천,강릉,정선 등 3개소, 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논산,충주,보은, 산 등 4개소,익산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주, 주,

남원,순천등 4개소,부산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구,진주,포항, 주,진 등

5개소의 국도 리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권역의 국도를 유지 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환되면서 국토해양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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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국토 리청이 그 동안 리해 오던 제주도내 5개 노선의 국도가 제주특

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으로 이 되면서 국토해양부의 국 국도

리 조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1>국도 유지 리 조직 황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 리청 원주지방국토 리청 지방국토 리청 익산지방국토 리청 부산지방국토 리청

수원
국도유지 리사무소

홍천국도 리사무소 논산국도 리사무소 주국도 리사무소 구국도 리사무소

의정부
국도유지 리사무소 강릉국도 리사무소 충주국도 리사무소 주국도 리사무소 진주국도 리사무소

정선국도 리사무소 보은국도 리사무소 남원국도 리사무소 포항국도 리사무소

산국도 리사무소 순천국도 리사무소 주국도 리사무소

진 국도 리사무소

출처 :국토해양부(2012),http://www.mltm.go.kr.

2) 국 일반국도 황

국의 일반국도는 총 49개 노선에 총연장 길이 14,246km 으나,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국도 11,12,16,95,99호 등 5개 노선의

454km 구간이 지방도로 환되어 재 44개 노선에 13,792km의 총연장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국도의 노선의 지정은 고속도로와 같이 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도

로법 제20조에 의해 원칙 으로 일반국도의 리청은 국토해양부장 이며,특별

시장, 역시장,도지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포 인 도로

리에 한 권한은 지방국토 리청장에게 임하고 있으며,일반국도의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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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표 2-1> 국 일반국도 황15)

노선명 구간 연장(km) 노선명 구간 연장(km)

49개 노선 14,246

국도 1호선 목표-신의주(문 ) 504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628

국도 2호선 목포-부산 476 국도 32호선 서산- 172

국도 3호선 남해- 산(철원) 546 국도 33호선 고성-구미 191

국도 4호선 군산-경주 350 국도 34호선 당진- 덕 272

국도 5호선 마산- 강진(김화) 503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342

국도 6호선 인천-강릉 269 국도 36호선 천-울진 291

국도 7호선 부산-온성(간성) 506 국도 37호선 거창- 주 411

국도 11호선 제주-서귀포 41 국도 38호선 서산-동해 322

국도 12호선 제주제1우회도로 176 국도 39호선 부여-의정부 213

국도 13호선 고흥-담양 315 국도 40호선 천-공주 108

국도 14호선 거제-포항 292 국도 42호선 인천-동해 309

국도 15호선 고흥-담양 152 국도 43호선 연기-고성 238

국도 16호선 제주제2우회도로 173 국도 44호선 양평-양양 137

국도 17호선 여천-용인 407 국도 45호선 서산-가평 154

국도 18호선 진도-구례 232 국도 46호선 인천-고성 227

국도 19호선 남해-원주 459 국도 47호선 화성-철원 112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243 국도 48호선 강화-서울 64

국도 21호선 주-이천 338 국도 56호선 철원-양양 187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185 국도 59호선 양-하동 419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370 국도 67호선 칠곡-구미 23

국도 24호선 신안-울산 380 국도 75호선 가평-화천 78

국도 25호선 진해-청주 265 국도 77호선 부산-인천 652

국도 26호선 군산- 구 176 국도 79호선 의령-창령 88

국도 27호선 고흥-군산 170 국도 82호선 평택-화성 11

국도 28호선 주-포항 199 국도 88호선 양-울진 39

국도 29호선 보성-서산 311 국도 95호선 제주시-서귀포시 29

국도 30호선 부안- 구 317 국도 99호선 제주-서귀포 35

출처 :국토해양부(2012),http://www.mltm.go.kr.

2. 역자치단체

특별시와 역시, 역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법에 의해 도시고속도로와 일반국

도의 일부 노선,특별시도 역시도,지방도의 노선을 지정하고 유지 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 역시의 경우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리하는 경

우도 있다.그러나 지방도의 유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15) 울지 리청, http://scmo.mltm.go.kr 지 료 .

   도 11, 12, 16, 95, 99  등 5개 노  2007. 1. 1.  주특별 도  후 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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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방도 유지 리의 실태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특히 서울,경기,인천,울산 등 수도권 일부 도시 역자치단

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교 양호한 반면 라남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

방 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로의 유지 리 분야에 투입되는

산의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원활한 도로의 유지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국고의 보조,지방 교부세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국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시 는 군,구

시장 는 군수,구청장은 할 시도 군도,구도의 노선을 지정하게 되며,

할 지역내의 도로 리청이 된다.시 는 군,구도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와

한 연 을 가지게 되며,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 자치단체의 경우 역자치

단체 국고의 지원을 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4.한국도로공사 민간자본투자 도로

국토해양부장 은 고속국도의 리에 한 권한의 일부를 공기업인 한국도로

공사로 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엄

격히 권한과 업무의 범 를 규정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장 의 임을 받아 고

속도로의 도로 리청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본부에 5개 본부 5실 19처를 두고,지역에 7개 지역본부와 44

개 지사,326개 업소 등을 두고 민간자본 투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의 거의

부분의 고속도로를 리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리하는 고속도로는 <표

2-2>와 같이 남북축 노선의 경부선 등 8개 노선과 동서축 노선 남해선 등 8개

노선,순환선 단거리지선으로서 제2경인선 등 9개 노선 등 25개 노선에 해

고속도로 리청의 지 를 부여받고 있다.

민간자본투자 도로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리하는 도로가 아닌 민간 자본이 투자된 도로로서 일정한 구간에 고속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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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직 리하는 도로를 말한다.이 구간에서의 도로 유지 리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료도로법에 의해 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표 인 민간 자본 투자 도로는 경기도 고양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

국제공항선과 서울 교에서 교를 순환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있으며,일부

구간의 민간 자본이 투자된 고속도로로서 남북축 노선의 25호선 호남선(논산-천

안)일부 구간,55호선의 앙선(부산-춘천)일부 구간,65호선의 동해선(동해-속

)일부 구간이 있다.

<표 2-2>고속도로 노선 구간 황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남북축 노선

1 경부선 부산 -서울

15 서해안선 목포 -서울

25
호남선

논산 -천안
순천 -천안 일부 구간 민자

35
부선

통 -
통 -하남

37 제2 부선 이천 -하남

45 부내륙선 마산 -양평

55 앙선 부산 -춘천 일부 구간 민자

65 동해선 동해 -속 일부 구간 민자

동서축 노선

10 남해선 순천 -부산

12
무안- 주

올림픽선

무안 - 주

주 - 구

16 울산선 언양 -울산

20 익산 -포항선 익산 -포항

30 당진 -상주선 청원 -상주

40 평택 -제천선 평택 -음성

50 동선 인천 -강릉

151 서천공주선 서천 -공주

순환선·단거리지선

100 서울외곽순환선 교 - 교 민간자본

110 제2경인선 인천 -안양

120 경인선 인천 -서울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고양 민간자본

300 남부순환선 -

102 남해제1지선 함안 -창원

104 남해제2지선 김해 -부산

251 호남선의 지선 논산 -

253 고창 -담양선 고창 -담양

451 부내륙 지선 풍 - 구

551 앙선 지선 김해 -양산

출처:한국도로공사(2012),http://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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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특별지방행정기 련 선행 연구

1.특별지방행정기 의 법 검토

특별지방행정기 의 설치 근거 련법으로서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 의 조직

과 정원에 한 통칙을 들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에는 앙행정기 이 소 사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

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 16)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 은 특정한 앙행정기 에 소속되어,당해 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앙행정기 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장하는 국가의 지방

행정기 17)을 말한다.

국의 특별지방행정기 의 수는 2011년 재 5,113개로써 각 지역의 지방청과

같은 1차 기 18)과 지방청 소속의 2,3차 기 19)으로 구분되어 운 되고 있으며,

조직이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3>특별지방행정기 황

  수 1차 2,3차 

총계 5113 252 4861

노동행정기 47 6 41

세무행정기 183 53 130

공안행정기 2548 75 2473

업행정기 1993 5 1988

기타행정기 342 113 229

출처 :행정안 부,2011년 행정안 통계연보(2011)

16) 직  3  1항.

17) 행  직과 원에 한 통 , 통  2  2항.

18) 특별지 행  1차 ,  들  지 경찰청 또는 지 리청과 같  직  말함.

19) 특별지 행  2, 3차 ,  들  지 경찰청  경찰 , 그 하  지 ,  직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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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 의 업무의 범 는 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제18

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제1항에서 특별지방행정기 은 앙행정기 의 업무

지역 으로 분담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내용이 지니는 문성

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그 기 에 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에는 특별

지방행정기 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써 지역 인 문성,행정 수요,

다른 기 과의 계, 정 리 구역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3항에서는 앙행정기 의 지시를 받아서 일선행정기 을 지휘 ·감독함을 주 임

무로 하는 앙감독기 인 특별지방행정기 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행정기 과의 상호 등한 계에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특별지방행정기 련 선행연구

특별지방행정기 과 련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한 바,많은 학자들이 특별

지방행정기 사무에 해 연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철(2009)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 통합의 성과와 과제에 해

연구하 고,특별지방행정기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 이며,한국의 통치사에 획기 인 변화라고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와 더불어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

지만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 은 계속 되어야 한

다20)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오재일,한장희(2008)는 특별지방행정기 의 재정비에 한 고찰21)을 통해 노

무 참여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 하나인 지방분권을 해 특별지방행정기

의 정비문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주요 과제로써 추진되었지만 실패

하 다고 보고 있다.특별지방행정기 이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지방자

치체계의 배,기능 복,종합행정구 의 도 ,주민 통제 외부평가의 어려

움,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들고 있다.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 의 정비가 성공하

20) 양 철, 게 에  약.

21) 재  · 한 (2008), 특별지 행  재 비에 한 고찰, 한 거 넌스학 보 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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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지방분권 정책에 한 지원 세력 확보,주무부처의 확고한 의지와

력 필요,특별지방행정기 하나를 략 으로 선택하여 성공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경섭(2009)은 특별지방행정기 의 지방 이 에 한 실증 분석22)을 통해 산

림청을 심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

간의 이원 업무처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하시키고,업무와 기

능 복이라는 비효율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특

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 의 효율성을 복된 업무와 기능

의 일원화로 인한 상승 효과로 체계 인 리 측면에서 분석되어 정 인 평가

를 하고 있다.

이시철(2007)은 특별지방행정기 기능이 논의의 쟁 과 방향23)을 통해 지방

분권의 큰 흐름에서 상 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 의 기능 이

문제를 통해 안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일 이

모형,지역 ·기능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한 선택모형,상생을 지향하며 힘을 모

으는 통합모형을 제시하 으며,여기에 지속성의 제도 담보를 추가로 강조하

다.

김 수, 창호(2002)는 특별지방행정기 의 조정방안24)을 통하여 특별지방행

정기 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기능조정 방안이나 통합방안은 지방자

치단체의 능력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력체제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의 제고를 해서는 문 인력의 확보 육성,자

주재원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지방자치단체간 력강화를 해서는 행정

의회의 극 인 활용,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연구하

다.

특별지방행정기 에 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 본 바 연구의 방향

이나 흐름은 체 으로 특별지방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복성,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구조 등을 지 하고 있다.

22) 안경 (2009), 특별지 행  지 에 한 실 , 한 지 학 보 21  2 (통 66

).

23) 시철(2007), 특별지 행  능  논  쟁 과 향, 지 연  11  2 , 여 .

24) 수· 창 (2002), 특별지 행  안, 지 연  6  4 ,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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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으로 특별지방행정기 의 국가 사무는 차 으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

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권한의 이양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재정 여건,지역 ,기능 특성에 맞는 사무를 심으로 보충성의 원칙

과 포 이양의 원칙,행정 재정의 지원(양 철,2009)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제 5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특별지방행정

기 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 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특별지

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 에 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미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 이 실제 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지방국토 리청,제주지방 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제주보훈지청,제주환경출장소,제주지방노동사무소,제주지

방노동 원회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 이 이 최 이다.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 이 지방정부의 권한의 확 와 이

원화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 인 측면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기능의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

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후 발생되는 문제 을 분석하고 합리 인 정책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서 제주지방국토 리청에서 시행해 오던 국도 유지 리 사무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어 지방도로 편입된 후 도로 유지 리 실태에 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구국도의 유지 리 사무의 문제 을 분석하기 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체 산과 인력의 변동 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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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고,구국도의 유지 리 보수,시설개량,시설안 개선 사업에 투자되

는 산의 규모와 변동 황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제주지역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구국도의 유지 리 문제에 한 지역 여

론의 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구국도의 지방도 환 후 발생되는 교통사고 황 내용을 통한 안

성 확보 측면을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합리 도로 리를 한 정책 방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게 <그림 2-2>의 연구 분석틀이다.

<그림 2-2>연구 분석틀

국도의 지방도 전환 후 도로 관리 실태 분석

특별자치도 시행 전 특별자치도 시행 후

- 국토해양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제주도내 국도 현황

- 국도 유지 관리 실태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현황

- 지방도 유지 관리 실태

국도의 지방도 전환 후 문제점 분석

도로 유지 관리

기본 요소 분석

도로 관리 분야

여론 분석

도로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 분석

- 도로 유지 관리 예산 분석

- 도로 관리 분야 인력 분석

- 제주도내 3대 주요 일간  

  지에 보도된 기사, 기고,  

  사설의 보도 논조 분석

- 교통사고 현황 분석

- 제주도내 교통사고 추세

- 구국도 노선별 사고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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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특별지방행정기 사무 이 후 실태 분석

제 1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 실태

1.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 국도의 리

도로의 유지 리는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보수 등

에 한 규칙을 통하여 도로의 유지·안 검 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25)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 은 교통안 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해서 유지·보수 등에 한 세부 기 을 정(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한 규칙 제2조 2항)할 수 있으며,도로 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한 황조사를 실시하고,그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한 규칙 제

3조 1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 리청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 도로의 유지 연결 상태,도로

의 불법 용 도구역안의 불법행 ,기타 도로교통의 안 해 요인 등에

해 도로의 순찰을 해야 하고,노면,교량,터 ,지하차도,횡단보도 육교,

암거 배수 ,측구 배수로,도로표지 등 안 시설,기타 도로부속물 등에

한 안 검을 해야 하며,보수,가로수의 식수 리,교차시설 등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풍수해,설해,기타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하여 도로에 한 재해 책을 수립(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한 규칙

제 9조)해야 하고,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보행자의 안 과 교통

소통을 하여 교통 리 책을 수립(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한 규칙 제10조)토

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한 규칙에 근거 하여 제주특별자치

25) 처(2012), 도  지·보수 등에 한 규 , 해양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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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행 이 의 제주도내 국도의 리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에서 5개 노선의 국도(국도 11,12,16,95,99호)와 1개 노선

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97호),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노선의 국도 체우

회도로의 유지·보수의 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특별지방행정기 의 제주지방국토 리청

특별지방행정기 이란 국가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국 인 통일성이 요구되거

나 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 에 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경우에 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직 처리하기 해 지역별

로 설치한 일종의 앙부처 지방사무소를 의미한다.26)

특별지방행정기 의 수는 1998년 외환 기 이후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다소

감소하 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지방자치법 제

102조에 의하면 ‘시ㆍ도와 시ㆍ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

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처이기주의나 앙공무원의 타성 태도,시 정신의

미비 등으로 인해 특별지방행정기 의 업무가 쉽게 지방자치단체로 임되고 있

지 않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27)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 에는 국의 국도를 리하기 해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산하에 서울,원주, ,익산,부산,제주지방국토 리청이 있고,제

주도에는 실질 인 국도의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기 해 제주지방국토 리청

산하에 제주개발건설사무소를 두었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는 1974년 제주개발특별건설국으로 발족해 1975년에 제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신설되었고,1979년 제주개발건설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

었으며,2001년 제주지방국토 리청으로 통합되어 리과,보수과,시설과와 실험

실의 직제를 두었다.

26) 진재 (1999), 특별지 행 과 지 단체간 능 복  과 재  ,

    한 지 학 보.

27) 한 거 넌스학 보(2008), ‘특별지 행  재 비에 한 고찰’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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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방국토 리청 할 국도 황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환되기 이 의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할 도로는 국도 11호 5·16도로,국도 12호 일주도로,국도 16호 산간도로,국

도 99호 1100도로,국도 95호 평화로 등 5개의 국도 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97호

번 로 1개 노선,제주시 국도 체우회도로(제주시 애월-제주시 오라 구간)

서귀포시 국도 체우회도로(서귀포시 안덕면 상창-서귀포시 문 구간)2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의 508.5km 구간의 국도 국가지원지방도,국도 체우회도로를

할했다.

<표 3-1>제주특별자치도 환 제주지방국토 리청 할 국도 황

구 분 노선수
연 장(㎞)

계 포장도 포장율(%)

국지도 번 로(국지도97호) 건입-표선 35.40 35.40 100.0

국

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0

516도로(국도 1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0

일주도로(국도 1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0

평화로(국도 95호) 제주-보성 29.00 29.00 100.0

산간도로(국도 1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0

1100도로(국도 9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0

국

도

계 2개 20.09 20.09 100.0

제주시국도 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12.89 100.0

서귀포시국도 체우회도로 상창- 문 7.2 7.2 100.0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06)

2.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구국도의 리

1)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 당시 건설교통부( 국토행양부)산하의 특별지방행

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에서 수행해 오던 제주도내 국도의 유지 리 사무

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으로 국

도 유지 리 사무가 이 되었다.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제 개편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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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인 도로 리사업소로 개편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표 3-2>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연

일 자 주요 사항 비 고

1974.2.1. 제주개발특별건설국 발족

1975.6.18. 제주지방국토 리청
-제주국도유지건설

사무소(산하기 )신설

1979.6.15. 제주개발건설사무소로 개칭

1999.1.15.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폐지

2001.7.14.
제주지방국토 리청

-3과 1실,정원 75명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 설치

-4담당,정원 75명

특별지방행정기

업무 인수

2007.1.1. 국도 유지 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이

2008.3.5.
도로 리사업소 개소(사업소)

-3과 6담당,정원 82명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

-제한차량 반 발

수사권 자치경찰단 이

2009.1.11.
담당제 폐지

-3과,정원 79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과,보수

과,도로안 과의 3개과로 운 되고 있다. 리과에서는 사업소 업무의 종합 기

획 조정,인사 리,회계 물품 출납,재산 리,지방도 과 차량에 한 단

속,지방도 도로 용 허가 등에 한 사무를 장하고 있다.

보수과에서는 지방도 유지 보수에 한 기본 계획 수립,지방도 유지 보수 사

업에 한 측량,조사,설계,시행 감독 업무,지방도 도로 표지 설치 정비

에 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도로안 과에서는 지방도 구조물 안 리에

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지방도 교량·터 등 구조물의 정기·정 ·긴 검

에 한 업무,지방도 험도로·사고잦은 곳 개선에 한 업무,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 리 시험실 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검 조치에 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는 2012년 재 공무원 41명의 정원에 원 38

명,청원경찰,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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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37명 등 총 75명으로 운 되고 있다.

<표 3-3>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주요 업무

부 서 담당 업무

리과

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사업소 소 인ㆍ문서ㆍ보안ㆍ인사 리

사업소 소 기획ㆍ 산에 한 업무

사업소 소 회계ㆍ물품출납ㆍ재산 리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지 는 제한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의

지방도 과 차량단속 련사항

도로 리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의 운 리에 한 사항

지방도(구국도)도로 용허가 등에 한 사항

지방도(국국도)도로 리심의회 련 사항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수과

지방도 유지보수에 한 기본(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한 측량·조사·설계ㆍ시행 감독

지방도의 설해 수해 등 재해 책 련 사항

도로보수원의 운 리에 한 사항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정비에 한 사항

지방도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에 한 사항

지방도 비 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한 사항

도로안 과

지방도 구조물 안 리에 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방도 교량ㆍ터 등 구조물의 정기ㆍ정 ㆍ긴 검에 한 사항

교량의 탁 리 업무에 한 사항

지방도 험도로ㆍ사고 잦은곳ㆍ병목지 개선에 한 사항

제주자치도 건설공사 품질 리시험실 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검 조사

품질 문기 등록 행정처분 등에 한 사항

지방도 배수구조물 유지 리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는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

주지방국토 리청 국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된 후 공무원의 정원이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기 계약직 등 기타 인원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는 제주도내 지

방도 18개 노선 773.2km 구간 각 시에서 리하고 있는 138km를 제외한

634.94km 구간의 지방도에 한 확포장 도로 유지 보수,104개의 교량 리,

2,582개의 도로안 시설물 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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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리 황

제주도내 지방도는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의 국도에서

지방도로 환된 지방도의 경우 노선의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게 되며,

도로 리청으로서 지 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내 지방도 리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할

상 도로는 특별자치도 환 이 의 지방도 10개 노선과 지방도 환 구국도 5개

노선,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국도 체우회도로 2개 노선 등 18개 노선으로써

각 도로에 한 도로,도로표지 ,교량 등의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4>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할 도로

구 분 노선수

연 장(㎞)

계 포장도 포장율(%)
도로 리
사업소
리구간

합 계 18개 노선 773.20 714.84 92.4 634.94

국
지
도

계 1개 35.90 35.90 100.0 26.45

번 로(97호) 건입-표선 35.90 35.90 100.0 26.45

지

방

도

계 15개 717.21 658.85 91.8 600.86

구

국

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0 336.66

5 .1 6 도 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0 22.05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0 135.71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보성 29.00 29.00 100.0 29.00

산 간 도 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0 127.02

1 1 0 0 도 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0 22.88

지

방

도

소 계 10개 264.2 205.84 77.9 264.2

비 자 림 로 (지1112호) 평 - 개 27.30 27.30 100.0 27.30

추 자 로 (지1114호) 서- 5.90 5.90 100.0 5.90

제 2산 록 도 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7.90 86.3 43.90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0 14.30

제 1산 록 도 로 (지1117호) 월평-어음 20.80 20.80 100.0 20.80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0 30.20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9.04 85.7 33.90

한 로 (지1120호) 정-한림 18.00 18.00 100.0 18.00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41.70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8.20

국

도

계 2개 20.09 20.09 100.0 7.63

제주시국도 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12.89 100.0 6.43

서귀포시국도 체우회도로 상창- 문 7.20 7.20 100.0 1.20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년 주요 업무보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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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교량 리 황

구 분
계
(개소)

하 별 사 용 연 한

DB-13.5 DB-18 DB-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과

합 계 104 1 23 80 49 34 7 14

국지도 번 로(97호선) 3 - 1 2 - 2 1 -

지

방

도

계 94 1 22 71 42 32 6 14

구

국

도

소 계 74 - 15 59 33 27 5 9

5.16도로(1131호선) 12 - 5 7 2 5 1 4

일주도로(1132호선) 21 - 4 17 4 17 - -

평 화 로(1135호선) 20 - - 20 20 - - -

산간도로(1136호선) 17 - 3 14 6 5 4 2

1100도로(1139호선) 4 - 3 1 1 - - 3

지

방

도

소 계 20 1 7 12 9 5 1 5

비자림로(1112호선) 4 - 3 1 1 - - 3

추 자 로(1114호선) 1 - 1 - - 1 - -

한 창 로(1116호선) - - - - - - - -

제1산록도로(1117호선) 3 1 2 - - 1 - 2

남 조 로(1118호선) 3 - 1 2 1 1 1 -

서 성 로(1119호선) 7 - - 7 6 1 - -

한 로(1120호선) 1 - - 1 - 1 - -

제 안 로(1121호선) 1 - - 1 1 - - -

국 도

계 7 - - 7 7 - - -

제 주 시(애월~아라) 5 - - 5 5 - - -

서귀포시(상창~ 문) 2 - - 2 2 - - -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년 주요 업무보고(2012)

<표 3-6>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도로표지 리 황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582 322 1,230 297 87 212 434

국
지
도

97 번 로 91 11 45 14 4 17 -

구

국

도

소 계 1,947 224 908 227 64 90 434

1131 5.16도 로 154 27 72 6 15 8 26

1132 일 주 도 로 809 74 476 71 24 21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산 간 도 로 720 79 245 131 16 35 214

1139 1100도 로 120 31 51 13 5 11 9

지

방

도

소 계 507 81 254 56 17 99 -

1112 비 자 림 로 80 12 42 9 4 13 -

1114 추 자 로 6 - 6 - - - -

1115 제 2산 록 도 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 창 로 55 13 21 4 2 15 -

1117 제 1산 록 도 로 35 6 12 4 1 12 -

1118 남 조 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 성 로 73 5 40 13 3 12 -

1120 한 로 58 7 31 3 - 17 -

1121 제 안 로 21 2 19 - - - -

1122 제 성 로 - - - - - - -

국

도

소 계 37 6 23 2 6

제주시국도 체우회도로 31 5 21 1 4

서귀포시국도 체우회도로 6 1 2 1 2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년 주요 업무보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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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도의 지방도 환 후 문제

1.도로 유지 리 요소의 문제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

치도의 도로 리사업소로 이 된 후 원활한 도로 유지 리의 효율성을 유지하

고 있는지를 도로 리 요소인 산과 인 조직의 변동에 해 살펴 보았다.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 환 이 에 리

하던 구국도의 총 연장 길이는 구국도 5개 노선 453.01km이다.이 기 자치

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리하던 구간 약 116km를 제외한 336.6km 구간

이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도로 유지 리 할 구간이었다.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이 되고 2007

년 1월 1일부터 본격 으로 국도가 지방도로 환되면서 기존의 지방도 10개 노

선의 약 264.2km 구간이 추가되어 재 15개 지방도 노선의 총 연장길이 약

600.86km 구간과 1개 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35.9km 26.45km,2개 노선의 국

도 체우회도로 20.09km 7.63km 구간 등 총 634.94km 구간에 해 도로 유

지 리권을 행사하고 있다.(표 3-4참조)

1)도로 유지 리 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 의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리 분야의 산의

책정은 일반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자동차교통 리개선특별회계로 나 어 산

이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었다.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 기본 경비 분야에 집행되었고,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건설,유지보수,도로시설개량 분야에 집행되었으며,자동차교통 리개선특별

회계는 도로시설안 개선 분야에 집행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 도로 리 산의 배

정이 없어지고 각 부서별,정책별,회계 단 별,세부사업별,편성목별로 구분하

여 산이 편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로 이 되기 이 인 200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후 2011년까지의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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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연도의 최 본 산(추경 산 제외) 순수 구국도의 유지 리 분야의 산

에 한정하여 분석하 으며,회계연도별 동일 산 항목을 기 으로 제주특별자치

도로 도로 리 사무가 이 된 후의 산 편성 황을 분석해 보았다.

<표 3-7>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산 변동 황28)

단 :천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산

(증감,%)

67,559,876

(- )

56,545,805

(∇16.3)

49,961,013

(∇11.6)

75,041,916

(50.2)

87,854,648

(17.1)

19,102,235

(∇78.3)

19,401,018

(1.6)

19,713,653

(1.6)

도로건설,
인건비,기타
부문

도로건설 부문 포함
도로건설 부문 제외,

지방도 유지 리 산 포함

54,197,536 40,118,312 43,841,245 69,608,840 82,558,092 10,039,492 10,152,714 10,295,927

구

국

도

유

지

보

수

부

문

소계

(증감,%)

13,362,340

(- )

16,427,493

(22.9)

6,119,768

(∇62.7)

5,433,076

(∇11.2)

5,296,556

(∇2.5)
9,062,743

(71.1)

9,248,304

(2.0)

9,417,726

(1.8)

구국도

유지보수
6,451,340 10,717,493 1,413,768 800,037 495,056 766,743 922,244 280,726

구국도

시설개량
1,083,000 1,756,000 617,000 3,747,639 4,494,500 7,430,000 7,317,060 8,027,000

구국도

시설개선
5,828,000 3,954,000 4,089,000 885,400 307,000 866,000 1,009,000 1,110,000

총 산
구국도

유지 리 분야
비율(%)

19.8 29.1 12.2 7.2 6.0 47.4 47.7 47.8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산정보(2012),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제주특별자치

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에서 도로 건설과 유지 리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

해 왔다.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로

건설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도로과로 이첩되었고,도로 유지 리 보수 업

무는 도로 리사업소로 사무분장이 되었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후

2008년까지는 체 산에서 구국도 유지 리 분야에 한 산의 비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8) 주특별 도 도 리사업  체 산 변동  2007년  도 리사업  산 편  단

( 계)가 변경 어 도 지 리 야에 해 도 운 , 도 지보수, 도 시 안 개  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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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에는 도로건설 분야의 업무가 제주특별자치

도 도로 리단에서 직 수행하고 있어 도로건설 부문에 한 산이 상 으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9년 이후 도로 리사업소 체 산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은 2008년 제주

특별자치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로건설 분야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도로과로

이 되며 도로 건설,확포장 분야의 산이 분리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로 유지 리 분야로 사무 범 가 축소되며 도로 리사업소의

체 산 구국도 유지 리,구국도 시설 개량,구국도 안 시설개선 항목에

한 구국도 유지 리 분야에 한 산이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도 총 산이 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구국도에

한 유지 리 분야의 산 비 이 낮은 이유로는 안덕- 정,신창- 정, 령-애

월,신 -함덕,제주시 서귀포시 국도 체우회도로 공사 등 기존 도로의 확포

장이나 기존 국도의 우회도로 개설,신규 도로 공사에 따른 공사비,토지 보상비,

감리비 등이 반 된 결과29)로 분석된다.

<그림 3-1>도로 리사업소 체 산 변동 황

단 :천원

-

10,000 ,00 0 

20,000 ,00 0 

30,000 ,00 0 

40,000 ,00 0 

50,000 ,00 0 

60,000 ,00 0 

70,000 ,00 0 

80,000 ,00 0 

90,000 ,00 0 

10 0,0 00,000  

2 004 200 5 2 006 20 07 2008 20 09 201 0 2 011

전체 예산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산정보(2012),http://www.jeju.go.kr.

29) 주특별 도 2007, 2008년 산 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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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도로 리사업소 구국도 유지 리 부문 산 변동 황

단 :천원

0

200 000 0

400 000 0

600 000 0

800 000 0

100 0000 0

120 0000 0

140 0000 0

160 0000 0

180 0000 0

200 4 20 05 20 06 200 7 200 8 20 09 20 10 20 11

구국도유지관리 부문

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산정보(2012),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체 산의 규모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구국도 등의 유지 리 분야에 한 산의 편성 황을 분석한 바 제주특별

자치도로 구국도 등의 도로 유지 리권이 이 된 후 구국도 등의 유지 리

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 과 비교 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133억원에서 164억

여원의 국도 유지 리 분야의 산이 2009년 이후 90억원에서 94억원 로 감소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써 객 등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경우 지

속 인 도로의 개설과 확포장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여기에 이미 개설된 도

로의 사용 연한의 도래로 향후 유지 리 비용이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5개 노선의 구국도 453.01km가 지방도로 환

되고,기존의 제주도에서 리해 오던 10개 노선의 264.2km의 지방도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에서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

도 도로 리사업소의 도로 유지 할 범 가 크게 확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구국도에 한 도로 유지 리 분야

의 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주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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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원활한 리를 어렵게 하고,도로상의 안 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문제

가 발생될 것으로 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의해 구국도의

유지 리 사무를 이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으

나 구국도의 유지 리 산이 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활한 도로

의 유지 리를 한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도로 유지 리 인력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은 제주개발특별건설국(1974)으로 발족

되어 제주지방국토 리청(1975),제주개발건설사무소(1979),제주지방국토 리청

(2001)으로 재명칭 변경되어 운 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도내 7개 특별지방행정기 사무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이 되면서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

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2006)으로 이 되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08)로 조직이

개편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조직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 이 인 2001년 7월 14일부로 제주지방국토 리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3

과 1실,75명의 조직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

으로 이 되면서 4담당제(도로운 ,도로구조물,도로시설,도로보수),75명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산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로

재개편되면서 3과( 리과,보수과,도로안 과)6담당(서무, 리,보수,장비,시

설안 ,시험)으로 바 었고,2009년에 이르러 재의 리과,보수과,도로안 과

의 3과 체제로 조직 개편 과정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인원의 변동 황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첫 해인 2006년 공무원 46명 정원 비 원 45명,무

기계약직 등 기타직이 정원 30명 원 26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공

무원 정원 41명 비 38명의 원으로 감소하 고,무기계약직 등 기타직은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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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37명의 원으로 바 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인원은 반 으로 공무원의 인원이 감소하

고,무기계약직 등 기타직 인원이 증가하 다.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

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후 도로 유지 리

분야의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도로 리사업소 인력 변동 황30)

구 분 2001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원
(공무원)

75

46/45 44/42 42/41 42/40 41/41 41/38

기타직
(무기계약직 등) 30/26 41/41 40/40 37/37 37/37 37/37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2012),http://www.jeju.go.kr.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기 기

존 국도인 5개 노선 453.01km 시( ) 리 구간을 제외한 약 336.66km 구간

과 1개 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35.9km 직 리 구간 26.45km,2개 노선의

제주시 서귀포시 국도 체우회도로 20.09km 직 리 구간 7.63km 구간

등 총 370.74km 구간을 유지 리해 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로 리단으로 이 되며 그 동안 제주

도가 리해 오던 기존 10개 지방도 264.2km 구간이 추가되면서 재의 제주특

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가 실질 으로 리하는 도로 구간은 634.94km로 확

되어 기존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이 리해 오던 370.74km 구

간에 비해 약 71% 내외 도로 할 구간 범 가 증가하 다.(표 3-4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공무원 인력이 최근에

이르러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기 계약직 등의 기타직 인력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은 장기 으로 볼 때 도로 리의 문성을 떨어뜨리고 도로의 안

성 확보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상된다.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 연도별 주요 업무보고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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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문 보도 자료를 통한 구국도 유지 리 문제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후 제주지역 3 주요 일간지상

에 보도된 보도 자료를 통해 구국도의 유지 리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신문

보도 자료의 분석 상은 도내 일간지 도민의 인지도가 높은 제주일보,한라

일보,제민일보 3개 신문으로 한정하 다.

분석 방법은 3개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006년 7월 1일 이후

2012년 2월 말까지의 기간 ‘국도’라는 검색 단어를 입력하여 국도와 련한

보도 내용 구국도의 유지 리의 문제에 한 기사,기고,사설의 내용을 분

석하 다.검색된 보도 자료의 내용을 다시 기 ,우려,일반으로 구분하여 신문

보도의 논조를 살펴보았다.제주도내 3개 일간지의 구국도에 한 유지 리 문

제를 보도한 자료를 조사한 바 <표 3-9>와 같이 총 7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

며,이 기 6건,우려 52건,일반 12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3-9>제주도내 3개 일간지 구국도 련 보도 황

신문사 계 기 우려 일반

계 70 6 52 12

제주일보 39 3 33 3

한라일보 9 0 6 3

제민일보 22 3 13 6

1)제주일보

제주일보는 <표 3-10>의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9

건의 구국도의 유지 리 문제에 한 기사 등이 보도되었고,이 기 3건,

우려 33건,일반 3건으로 분석되었다.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

범되면서 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한 구국도의 확포장이 확 될 것으로 기 하

31) 주 보 지 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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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반 이후 정부의 장기 국도건설 계획에서 국도가 없는 제주특

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부터 차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논조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보도 내용 구국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속 인 유지 리 사무에 한 우

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정부의 국도건설 5개년 도로정비 10개년 계

획이 국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도로 유지 리 분야에 한 국비 지원이 어들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

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회간 자본시설(SOC)의 확충 유지 리 사업에

막 한 차질이 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을 이고 원활한 도로 유지 리를

해 국도 유지 리 사무를 국가 사무로 재환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보도 되

었다.

<표 3-10>제주일보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2006.7.∼2012.2.)

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1 2006.9.18. 기사
-국비 지원으로 국도 확포장 확

-국도 확포장 공사에 정부 산안 반
기

2 2006.11.6. 기고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 으로 재정부담

-낮은 재정자립 상태에서 비효율
우려

3 2007.12.31. 기사 -구국도 확장공사에 국비 증액 기

4 2008.8.1. 기사
-정부의 장기 산 편성이 국도 심으로

-국도 없는 제주 산지원 불리
우려

5 2008.8.2. 사설
-국도의 지방도 환의 신 한 분석 없었음

-빈약한 도내 SOC사업 차질 우려
우려

6 2008.10.6. 기사
-지역 국회의원의 구국도 지원 필요성 주장

-구국도 체불용지 보상비 지원없어 민원발생
우려

7 2008.10.17. 기사
-29.5%의 낮은 재정자립도

-국도의 유지 리의 재정 부담 상
우려

8 2008.10.20. 사설

-국도건설5개년 도로정비10개년계획 미반

-정부 SOC투자 격차 발생

-제주자치도특별법에 구국도 지원 근거 없음

우려

9 2008.10.26. 기사
-국정감시시 구국도 련 산 문제 제기

-국가의 장기 국도사업에서 제외 상
우려

10 2008.11.12. 기사 -구국도 확장사업 완공 해 산 증액 필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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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11 2008.12.1. 기사

-제주도,제주도의회가 국제자유도시 교통망 확충

재원 확보 해 국도 환원 요청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어려움

우려

12 2008.11.15. 기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발생시 정부의 장기

계획 수립에서 제외 우려

-100%의 도로교통수송분담률의 제주 입장에서 체계 인

도로망 구축 필요

우려

13 2008.12.2. 사설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국도 환원 어려움

-지방 정부 산 부담

-국도의 지방도 환이 자치권 확 보다 제주자치도

발 의 해 요인으로 작용 우려

우려

14 2009.9.2. 기사
-구국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

-구국도 건설사업에 2006-2008년 평균 23.7% 증가
기

15 2009.10.22. 기사

-국도 체우회도로 건설 완료 후 지방도 환으로 매년

유지 리 비용 부담 우려

-제주자치도 국도 환원 건의

우려

16 2009.10.23. 사설

-구국도 리 사무를 국도로 재환원 필요

-구국도 확포장 사업에 1조8000억 소요

-국도 체우회도로 완공 후 지방도 환으로 매년 유지

리비 22억원 부담

-제주도 지방재정 부담 우려

우려

17 2010.1.12. 기사 -구국도 확포장 사업 조기 완공 계획 일반

18 2010.4.7. 기사

- 구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정부의 국도건설계획에서

제외,역차별 우려

-장기 으로 지역 발 해 요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국도 환원

우려

19 2010.4.9. 사설

-구국도 국도 체우회도로 완공 후 지방도 환시

유지 리 비용 부담 증가

-국가 SOC투자 격차 발생

우려

20 2010.5.31. 기사
-구국도 국도로 환원 추진

-도로 유지 리 비용 산 확보 어려움
우려

21 2010.6.2. 사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
우려

22 2010.7.14. 기사

-특별행정기 운 성과 분석추진단 구성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환원 여부 분석

-구국도 유지비용 부담으로 환원 건의

우려

23 2010.7.15. 사설

-특별행정기 국가 환원 극 추진

- 산지원 없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재정의

기 가

우려

24 2010.7.16. 기사

-제주자치도의회의 특별지방행정기 환원 여부

재검토 구

-구국도 환원을 한 응 논리 개발 필요

우려

25 2010.8.12. 기사

-특별행정기 운 성과 분석추진단에서 구국도의

국도 환원 방향 검토

- 앙정부에 국도 환원을 한 응 논리 개발 후

건의하고 있으나,부정

우려

26 2010.11.16. 기사 -구국도의 국도 환원 안되면 도로사업 불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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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27 2011.1.14. 기사
- 하례- 미 구간 구국도 체우회도로 확장공사 비용

국비 지원
일반

28 2011.3.9. 기사
-제주자치도의회 구국도의 환원 내용 포함된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법 조속 처리 건의
일반

29 20114.19. 기사

-구국도의 국도 환원 무산

-국회 행정안 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에서 제외

우려

30 2011.4.20. 사설

- 앙정부의 지방정부에 한 권한 이양은 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

-구국도의 유지 리 비용 지방정부 부담

우려

31 2011.7.19. 기사

-구국도 확포장 산 도로구조개선사업 산 확보

어려움

-국도건설계힉에서 매번 제외

우려

32 2011.11.3. 기사

-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지방 산 부담

-구국도의 유지 리 비용 확보 어려움

-정부의 교통정책에 제주 제외

우려

33 2011.11.4. 사설
-장기 으로 막 한 도로 유지비용 발생

-구국도의 국도 환원 필요
우려

34 2011.11.19. 기사

-제주도의회,막 한 비용 상되는 구국도의 국도

환원 문제 제기

-제주자치도특별법상의 제주계정으로 부족

우려

35 2011.11.28. 기사
- 험한 도로 구조 교량 개선요소 산재

-부족한 산으로 정비 작업 어려움
우려

36 2012.1.10. 기사

-도로 인 라 구축에1800억원 투입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완공 해 1조4000억원 이상

사업비 필요하나 산확보 어려움

우려

37 2012.1.20. 기사
-특별행정기 사무 이행체계 개선 추진

- 앙정부와 교류 단 로 사업 추진 어려움
우려

38 2012.1.25. 사설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홀

-구국도 유지보수 산 지원 미흡

-정부의 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배제

우려

39 2012.2.17. 기사 -국회의원 비후보‘구국도 환원 추진’ 우려

2)한라일보

한라일보는 <표 3-11>의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국

도 유지 리 문제에 한 보도가 9건으로 검색되었다.구국도의 지방도 환에

한 기 와 련한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고,구국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유지

리의 효율성에 한 우려 6건,일반 3건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말에서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는 국도의 지방도 환에 따른 표지

정비와 지방도 번호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구국도 리의 도로 재원은 정부

와의 지속 인 약을 통해 기존 국비 지원 체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반론

32) 한라 보 지 http://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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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각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으로 구국도의 유지 리 산 확보에 한

어려움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허 등을 지 하며 구국도 유지 리의

문제 을 지 하는 보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정부의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배제되고 있

고,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앙정부와의 단 로 구국도의 유지 리

비용에 한 산 확보의 어려움,장기 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한 제주특

별자치도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도로 환된 구국도를 국가가 직 리

하는 국도로의 재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표 3-11>한라일보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2006.7.∼2012.2.)

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1 2006.11.1. 기사 -국도 교량 보수 해마다 되풀이 일반

2 2007.1.22. 기사

-구국도의 지방도 환에 따른 표지 정비

-구국도의 도로 재원은 정부와의 약 통해 기존 체계

유지 방향으로 추진

일반

3 2007.4.25. 기사
-지방도 환 구국도의 명칭 혼란

-기존 국도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변경
일반

4 2007.10.19. 기사
-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국비지원 어려움

-제주자치도특별법 허 ,개정 요구
우려

5 2008.10.7. 기사
-지역 국회의원,구국도 환원 필요성 주장

-구국도 체불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안됨
우려

7 2010.6.1. 기사

-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제주 배제

-장기 도로유지 리 비용 증가

-제주도 재정 부담 가

우려

8 2010.8.19. 기고

-국도의 지방도 환은 도로격 강등

- 앙부처와의 연결고리 단 로 구국도의 유지 리

비용 산 확보 어려움

-구국도의 국도 환원 필요

우려

9 2010.9.27. 기고 -정부의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제주 배제 우려

3)제민일보

제민일보는 <표 3-12>의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건

의 구국도 유지 리 문제에 한 보도가 검색되었고,보도 내용의 논조를 보면

33) 민 보 지 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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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3건,우려 13건,일반 6건으로 분석되었다.

국도의 지방도 환 기에는 주로 기고문을 통해 도로도 정책의 변화가 필요

하고 국도와 지방도로의 리권 일원화로 제주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발

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논조로 보도되었다.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상에 제주계정

을 별도로 둠으로써 안정 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와 제주특

별자치도의회의 산 심의만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산 심의 등의 단계를

임으로써 산집행의 번거로운 차와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 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기사나 사설을 통해 그 동안의 구국도에 한 산의

감소와 도로 유지 리 비용 확보의 어려움,정부의 제주지역 SOC사업의 투자

감소,제주특별자치도의 낮은 재정자립도,정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장기

국도건설계획 등에서 제주가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

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향후 구국도의 유지 리 비용의 증가에

따라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

의 시각으로 보는 으로 신문 보도의 논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3-12>제민일보 구국도 문제 보도 내용(2006.7.∼2012.2.)

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1 2006.8.24. 기고

-도로도 정책변화가 필요

-국도와 지방도 리권 일원화로 제주지역 특성과 지역

경제 발 에 좋은 기회

기

2 2006.10.26. 기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의 제주계정을 통한 안정

재원확보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산 심의만으로 사업 시행 가능

하여 산 사용의 불편 감소 기

기

3 2007.1.21. 기사
-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표지 정비

-한자 표기로 화권 제주 이미지 홍보 기
기

4 2008.11.6. 기사
-국도없는 제주 SOC투자사업에서 홀

-2017년 구국도 사업종료후 지방비 부담 가
우려

5 2008.11.12. 기사 -국회의원,구국도 확포장 산 증액 요구 일반

6 2008.11.20. 기사 -국회의원,제주 구국도 리 산 등 확보 노력에 순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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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 일자 형 태 내 용 논조

7 2009.3.5. 기사
- 앙부처의 권한 이양시 산지원 필요

-자치경찰 등의 산지원 소극 으로 피해
우려

8 2009.2.27. 기사

-구국도의 재환원은 특별자치도 취지 벗어나

-제주자치도특별법 일부개정안 심사시 국도에 하는 산

지원 약속

일반

9 2009.3.5. 사설

- 산 지원없는 국가사무 지방 이 우려

-구국도 유지 리 산 지원이 미흡하여 지방 재정 부담

가

우려

10 2009.6.29. 기고
-국도와 지방도 리권을 일원화하여 리 효율 상승

-제설작업 등 리권이 이원화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일반

11 2009.9.2. 기사

-국도건설사업 국비지원 증액

-기존 확포장 구간 마무리 순조

-구국도 건설사업 산 2006년 후 연 23.7% 증가

일반

12 2009.10.23. 기사
-국회의원,구국도의 국도 환원 문제제기

-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매년 유지비용 상승
우려

13 2009.10.25. 사설

-국토해양부의 장기 일반국도 확장 사업에 제주 배제

-제주지역은 국도없어 산지원 없음

-구국도의 국도 환원 필요

우려

14 2010.1.12. 기사
-구국도 확포장 사업비 확

-지방 산 투입
일반

15 2010.7.8. 기사

-2016년 이후 국비 지원 어려움 상

-2009년 3단계 제도개선시 구국도에 한 국비 지원

조항은 임의 조항일 뿐

우려

16 2010.7.9. 사설
-국도의 지방도 환은 장기 지방비 가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방재정 부담
우려

17 2010.7.14. 사설
-특별지방행정기 환원 검토 바람직

-비용 부담 가 ,지방 재정 부담
우려

18 2010.10.7. 기사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 제주 배제

-국도의 지방도 환으로 인한 산 피해

-안정 인 국비확보 불리

-지역 SOC건설 해 우려

우려

19 2010.10.8. 사설
-국도건설 장기계획 신규사업 제주 배제

-지방비 부담 가
우려

20 2011.10.3. 기사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한 국도환원 T/F운

-국도건설 장기계획 신규사업 제주 배제
우려

21 2012.1.20. 기사
-지방재정 부담

-국도없어 국책사업 제주 배제
우려

22 2012.1.24. 사설
-지방재정 부담

- 앙정부와의 연결고리 단
우려

4)3 일간지상의 구국도 유지 리 논조 분석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내 3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기고,사설의 주요 논조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부문의 국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 된 것에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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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체로 비슷한 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인 경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인해 국가 산

지원이 확 될 것이라는 기 와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 리 업무의 일원화로 도

로의 확포장 는 도로안 시설물 교통안 시설물 등 기타 도로 서비스가 질

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 2년 내외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 인 2008

년도에 어들면서 차 으로 구국도 유지 리 비용 증가의 문제,열악한 지방

재정의 부담,국비 지원의 감소 등으로 구국도의 유지 리 업무의 지방 정부 이

양 효율성에 한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내 3개 주요 일간지의 구국도의 유지 리 사무의 효율성을 논하는 일

반 인 시각은 공통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에서 리하고 있는

구국도의 도로 유지 리 사무를 국도로 재환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의 당 성으로는 첫째,제주특별자치도의 낮은 재정자립도이다.

체 산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도로 건설

험도로 개선,도로 유지 리 분야에 막 한 산이 투입됨으로써 재정 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우려이다.둘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상에 국가가 사회간 자본시설인 도로의 유지 리 비용에

한 의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안정 인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셋째,국가의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제

주도내 도로의 확포장 등 신규 건설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어 사회간 자본시설

확충에 있어서 상 으로 홀 받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앙정부와의 단 로

인한 상 창구의 부재로 향후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이 소

외될 수 있다는 문제들을 지 하고 있다.

3.안 성 확보 련 문제

1)우리나라 교통여건의 변화

우리나라는 1980년 반 이후 속도로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자동차로 인한 많은 사회 문제가 두되고 있다.교통사고로 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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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피해,교통혼잡,주차공간의 문제,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 으로 1,850만 의 자동차 등록 수와 2,650만명의 자동차 운 면허 소지

자,10만 4,000km의 도로 연장길이34)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자동차 보 률이 짧

은 기간에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공학 도로구조 개선,교통안 시설물의 보

완 등의 도로환경 측면과 운 자의 안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 최근에 이

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막 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인구 547,000명,자동차 등록 수 300,000 ,도로 연장길

이 3,206km35)을 보이고 있어 도로교통의 환경 측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교통사고 발생 황 분석

2011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국 평균 452.57,사

망자수 10.67명,부상자수 696.88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31.91건으로 국 최하 의 수 을

보이고 있고,사망자 수는 19.36명,부상자 수는 933.15명으로써 국 평균에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8.2명(2008년 기 ,경찰

청,2011년 교통사고통계)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2011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수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국 452.57 10.67 696.88

제 주 631.91 19.36 933.15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타,2012.

자동차 1만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표 3-14>와 같이 국 평균 101.20건,

34) 해양  지, http://www.mltm.go.kr/USR/statistics, 2012.

35) 통계청 지, http://www.kosis.kr, 주특별 도 지, http://www.jeju.go.kr/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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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2.39명,부상자수 155.82명인 반면 제주도는 발생 건수 115.28건,사망

자 수 3.53명,부상자 170.24명으로 국 평균치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가입국 자동차 1만 당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1.3명(2008년 기 ,경찰

청,2011년 교통사고통계)에 비하면 역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2011년 자동차 1만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수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국 101.20 2.39 155.82

제 주 115.28 3.53 170.24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타,2012.

2011년 제주도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교통법규 반별 자료를 분석한 바

<표 3-14>와 같이 제주도내 체 교통사고 3,459건 안 운 불이행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약 49.5%를 차지하고 있고,사망사고의 경우 체 사망자 106

명에 해 안 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65명으로써 체 사망자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자가 11명으로 약

10.4%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운 자들의 낮은 안 운 의식이

교통사고의 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5>제주특별자치도 교통법규 반별 교통사고 황(2011)

구 분 계
앙선
침범

신호
반

과속
보행자
보호
불이행

안 운
불이행

안 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

방법 반
기타

총

계

건 수 3,459 175 203 19 246 1,713 412 318 373

사망(명) 106 11 3 7 9 65 1 2 8

부상(명) 5,108 319 338 26 247 2,266 746 549 617

비율(%) 100 5.1 5.9 0.6 7.2 49.5 11.9 9.1 10.7

출처: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 계(2012),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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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교통사고 황 추세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

건 수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사망자(명)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부상자(명)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341,391

제

주

건 수 3,609 3,301 3,166 3,276 3,136 3,182 3,630 3,617 3,459

사망자(명) 120 91 108 108 100 96 63 101 106

부상자(명) 5,386 5,083 4,916 5,122 4,769 4,792 5,676 5,374 5,108

출처:경찰청,2011년 교통사고통계(2011),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림 3-3>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국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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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2011년 교통사고통계(2011),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림 3-4>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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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2011년 교통사고통계(2011),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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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보면 <표 3-16>과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일시 으로 증가

하는 상을 보 으나,2010년 이후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어 반 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부상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표 3-16>과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환 후 교통사고 발생이 국 인 추세와 비교해 가 른 상승

곡선을 보인 후 차 감소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사망자 발생 추이도 2009년

큰 폭으로 어든 후 2010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어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국 인 상과는 정반 의 추이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제주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통사고 사망

자가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환으로 도로의 유지

리 사무가 특별지방행정기 인 제주지방국토 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어 도로 유지 리 주체가 바 고,제주지역의 유동인구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도로환경 인 여건의 변화 등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3)제주특별자치도 환 후 구국도 노선별 교통사고 분석

구국도의 지방도 환 후 구국도 11호선,구국도 12호선,구국도 16호선,구국

도 95호선,구국도 99호선 등 5개 노선의 약 454km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황

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36)을 통해 분석하 다.

<표 3-17>와 <표 3-18>과 같이 노선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사망자 부상

자 수의 증감 황을 분석하 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인 2007년 이후 5개 구국도 노선에서의 교통사고 발

생 추이를 분석한 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감 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6) 경찰청 산하  도 통공단 통사고 합 타에  운 하고 는  통사고(경찰 

DB, 해보험  DB 포함) 통계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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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구국도 노선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2007∼2011)

(단 :건)

년 도

노 선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사망
사고

부상
사고

사망
사고

부상
사고

사망
사고

부상
사고

사망
사고

부상
사고

사망
사고

부상
사고

사망
사고

부상
사고

구국도 11호
(지방도1131호)

4 155 4 139 3 169 3 181 5 144 19 788

구국도 12호
(지방도1132호)

30 511 25 579 21 618 28 580 34 535 138 2823

구국도 16호
(지방도1136호)

8 248 8 240 8 216 4 238 5 211 33 1153

구국도 95호
(지방도1135호) 2 28 2 43 1 48 6 57 1 59 12 235

구국도 99호
(지방도1139호)

1 26 1 29 3 46 1 33 1 32 7 166

소 계 45 968 40 1030 36 1097 42 1089 46 981 209 5165

제주 노선
사 고 건 수 3,136 3,182 3,630 3,617 3,459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37)

<표 3-18>구국도 노선별 교통사고 사상자 수(2007∼2011)

(단 :명)

년 도

노 선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구국도 11호
(지방도1131호)

4 237 4 214 3 239 3 350 5 221 19 1,261

구국도 12호
(지방도1132호)

33 870 25 944 22 1174 33 964 34 832 147 4,784

구국도 16호
(지방도1136호)

8 381 8 402 8 347 4 370 6 346 34 1,846

구국도 95호
(지방도1135호)

4 46 3 115 1 124 8 122 1 139 17 546

구국도 99호
(지방도1139호)

1 41 3 147 3 126 1 63 1 53 9 430

소 계 50 1575 43 1822 37 2010 49 1869 47 1,591 226 8,867

제주 노선
인명피해건수

100 4796 96 4792 63 5676 101 5374 106 5,108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세를 보면 구국도 95호선과 구국도 99호선을

제외한 3개 노선에서 사망자 수가 증감이 반복되다 최근에 이르러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황을 보면 노선이 긴 구국도 12호

37) 도 통공단 통사고 시스 (TASS), http://taas.koroad.or.kr, 경찰DB 통사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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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176.07km,일주도로)과 구국도 16호선(172.28km, 산간 일주도로)에서 교통사

고와 인명피해가 집 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산악 구간 도로

인 구국도 99호선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게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1)구국도 11호선

<그림 3-5>구국도 11호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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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포털 다음 www.daum.net지도 서비스(2012)

구국도 11호선( 지방도 1131호,5·16도로)은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한라산을 심으로 제주도 동측 산악지역을 통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길이는 40.56km이다.제주특별자치도로 도로

리권이 이 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년간 <표 3-17>와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사고 19건,부상사고 788건 등 807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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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다.이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1,2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다.

2007년 1월 1일부로 공식 으로 국도 리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어 국

도 11호선이 지방도 1131호선으로 환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사망자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구국도 11호선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는 도로 종단 횡단선형이 경사와 커 구간이 많은 산악도로인 과

겨울철 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험성이 높은 노선으로 분석된다.

(2)구국도 12호선

<그림 3-6>구국도 12호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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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포털 다음 www.daum.net지도 서비스(2012)

구국도 12호선( 지방도 1132호,일주도로)은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제주 지역을 순환하는 주간선 도로로써 총 연장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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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76.07km이다.이 구간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실태를

분석해 보면 <표 3-17>와 <표 3-18>에서와 같이 138건의 사망사고와 2,823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여 147명이 사망하고 4,7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다.

구국도 12호선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경우 반 으로 2009년도 이후 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부상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표 3-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2009년도 22명에서 2010년

33명,2011년 34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 사망자 수가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국도 12호선에 발생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로 총 연장

길이가 길고,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다른 노선

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구국도 16호선

<그림 3-7>구국도 16호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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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도 16호선( 지방도 1136호, 산간 도로)은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산간 마을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로써 총 연장길이는 172.28km의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구국도 16호선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표 3-17>와 <표 3-1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33건의 사망사고와 1,153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여 34명이 사망하

고 1,84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국도 16호선은 제주도내 산간 마을을 연계하는 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도로안 시설물이나 교통안 시설물의 설치가 구국도 12호선인 일주도로에 비해

상 으로 열악하며, 부분 구간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험

성이 높은 도로로 분석된다.

구국도 16호선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그림 3-7>과 같이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부상자수가 증감 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국도 16호선은 산간 농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이 부분이며,농로와의

속 교차로가 많고,편도 1차로로 도로 폭이 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차량 통행량이 집 되고 있는 구국도 12호 95호선 등에 도로 유지 리

산이 집 되고 있으나 상 으로 차량 통행량이 은 구국도 16호선에 한 도

로 리 기 의 심의 조도 구국도 16호선의 교통사고를 지속 으로 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4)구국도 95호선

구국도 95호선( 지방도 1135호,평화로)은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한라산 서측을 심으로 산간 지역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정읍 보

성리를 잇는 주간선도로로써 총 연장길이는 29km이다.

구국도 95호선은 일일 평균 약 25,000여 38)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제주도내 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이다.

일일평균 통행량이 많아지고 제주도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국도 95호선

이 최 편도 1차로로 개설된 후 편도 2차로로 확장되면서 도로 선형 개량 공사

가 시행되었다.

38) 주특별 도 경찰단 주 통 보 비스 타 노 별 통통계, http://www.jejuits.go.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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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과 <표 3-18>과 같이 구국도 95호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건의 사망사고와 235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546명의 부상

자가 발생되었다.구국도 95호선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출

퇴근 운 자 도로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객 운 자들의 이용률

이 높은 게 1일 평균 통행량이 많은 이유 하나로 분석된다.

<그림 3-8>구국도 95호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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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포털 다음 www.daum.net지도 서비스(2012)

구국도 95호선은 2007년부터 지방도로 공식 환된 후 지속 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고 험성이 높

아지고 인명피해의 증가가 상되는 도로로 분석된다.

주행속도가 고속화되면서 앙분리 를 넘는 앙선 침범 사고와 과속 잦

은 안개와 비로 인해 다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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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국도 99호선

<그림 3-9>구국도 99호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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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포털 다음 www.daum.net지도 서비스(2012)

구국도 99호선( 지방도 1139호,1100도로)은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주도 한라산 서측의 산악지역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동을 잇는 간

선도로로써 총 연장길이는 35.1km이다.

구국도 99호선에서는 <표 3-17>와 <표 3-18>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건의 사망사고와 166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하 다.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다.

구국도 99호선은 도로 종단 횡단선형이 커 와 경사가 심한 산악구간 도

로로써 도로 이용률이 떨어지고,겨울철 으로 인한 잦은 교통통제로 하루 평균

1,500여 39)내외의 낮은 도로 이용률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39) 주특별 도 경찰단 통 보 비스 타 노 별 통통계, http://www.jejuits.go.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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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그러나 구국도 99호선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유형 특이한 것은 세버스

등 형 승합차량에 의한 형교통사고40)발생이 집 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구국도 99호선에서 발생된 형교통사고는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건으로써 세버스 등 형버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구국도 99호선의 형교통사고 발생 황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유형 인명피해 사고원인

2006.11.7 제주시 노형동 YWCA캠 장 북측 버스 단독
사망 1명

부상 40명

안 운 부주의(제동

장치 조작 미숙)

2008.4.3. 제주시 노형동 축산단지 남측 버스 단독 부상 40명
안 운 부주의(제동

장치 조작 미숙)

2008.5.7. 제주시 노형동 어승생수원지 앞 버스 단독
사망 3명

부상 40명

안 운 부주의(제동

장치 조작 미숙)

2009.2.1. 제주시 노형동 러 랜드 북측 버스 단독 부상 26명
안 운 부주의(제동

장치 조작 미숙)

출처: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2012)

사고 원인으로써는 4건 모두 버스 운 자의 안 운 부주의 운 조작 미

숙에 의한 사고로 분석되었으며, 경사와 커 의 선형을 보이는 도로라는

에서 제동장치에 페이드(Fade) 상41)이 발생되어 제동장치의 제동력이 떨어져

속도를 이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구국도 99호선에서 발생되고 있는 형버스의 제동력 감소에 의해 발

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한 긴 제동시설 설치,연속되는 내리막 경사 구간에

한 선형 개선,감속시설 등이 시 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40) 경찰 통계상 한  사고  사망 3 상 또는 상 20  상  사고  통 하는 어.

41) 드(Fade) 상 : 동차 운   운 가 브 크  주 사 하여 브 크 드럼 또는 스크

 브 크 라 닝 또는 드간  강한 마찰  열  생 어 동  시  어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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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를 한 정책 제언

제 1 도로법 개정을 통한 제주도내 구국도의 국도(國道)재환원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 은 앙에 집 된 국가 사무의 지

방 이양으로 국가 균형 발 과 지역 특성화, 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이원화된

행정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목 으로 참여정부에서부

터 추진되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의해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앙에 집 된 국가 사무의 권한이 본격

으로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국가 사무의 특성과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면 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양의 성과

를 거두기 한 성 한 추진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을 지나는 시

에서 하나씩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로 환되면서 국방,외교,

사법을 제외한 분야에 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큰 명분 하에 제주도내 특

별지방행정기 7개 국가사무를 동시에 지방 정부로 이 받았다.

그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포함되어 2007년 1월 1일

자로 공식 으로 제주도내 모든 국도 노선이 지방도로 환되고 실 인 도로

리 권한이 국토해양부장 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일 이 되었다.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사무가 국도 건설,국도의 유지 리,국가하천건설

유지 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그 규모가 단히 방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

별자치도로 포 으로 1차 이 사무에 포함되어 이 되었다.

다른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 의 국가 사무가 단계 이 으로 추진되고 있음

에 비추어 제주지방국토 리청 사무가 1차 이 사무로 이 이 마무리된 것은

제주도내 부분의 국도 건설이 완료된 상태 다는 게 크게 작용된 것으로 분석

된다.



- 55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 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도의 유

지 리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양 받은 게 했느냐에 한 비 여론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도로 유지 리 비용이 재정 자립도가 약 30%에 미치지 못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부담으로 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때문이다.

도로는 사회간 자본시설로써 건설,유지 리 비용이 천문학 산이 소요되

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도로 유지 리 산의 지원 조달 방안

에 한 사 타당성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

었다는 측면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국도의 유지 리 부분에 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써 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구국도의 국도(國道)재환원을 제언하고

자 한다.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도로 리청은 국토해양부장 이다.그러나 제주특별자치

도인 을 감안할 때 외 으로 제주도내 일반국도의 도로 리 권한을 제주특

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사무를 탁하는 방안에 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도로는 사회간 자본시설로써 막 한 건설 비용과 유지 리 재원이 소요된다

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의 경우 심각한 재원의 부담을 래한다는

,열악한 산에 의해 원활한 도로 유지 리가 안 될 경우 도로의 안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은 제주도내 구국도의 국도 환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단된다.

구국도의 국도 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국가 사무를 탁함으로써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지방 분권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제주도내 구국도가 국

도로서의 지 를 회복하고 국도의 건설,유지 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법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한 앙 정부의 국도건설 장기계획에서 배제되어 왔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주도내 일반국도의 건설 유지 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장기 으로 제주도민의 재정 부담을 이고 도로의 안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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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로 리 운 조직의 재정비

1.도로 리 운 조직의 통합

도로의 리는 연속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장기 도로건설 기본 계획의 수립,

도로의 유지 보수 리,도로안 시설물과 교통안 시설물의 설치 리,

교통 운 시스템의 도입과 용,기존 도로와 신규 도로의 속으로 인한 교차

로 교통운 체계의 조정,교차로간 신호 운 의 연동화 등 일 화된 도로 운

쳬계가 갖추어지고 이에 따른 통일된 교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로의 리 주체나 국도,지방도,시군도와 같은 도로 구분에 따라 각각의 교

통운 체계를 달리 하고,교통 신호의 연동화에 엇박자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운

자에게 혼란을 주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로의 건설과 유지 리,도로 운 ,교통정보

의 제공 등 리 주체별 통합 조직을 통해 일 된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돌발 교통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건설도로과는 도로 개발 운 의 종합 계획 수립,도

로 용지 보상 등에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도로 리

사업소는 도로의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제주시의 건설과와 서귀포

시의 건설교통과는 시군도의 유지 리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사업소,각 행정시로 분산된 도로 련 업무를 통합 조

정하여 인력과 부서를 재배치함으로써 도로 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유지 리 기 별 유지 리 구간 황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는 구국도 5개 노선의

시외권 구간과 기존 10개의 지방도 노선,1개 노선의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의 제주시 서귀포시 국도 체우회도로를 할하고 있다.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개의 행정시에서는 구국

도 5개 노선의 시내권 약 116.35km 구간과 2,453.06km 구간의 시·군도를 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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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도로 리 주체별 할 도로 황

구 분 노선수

연 장(㎞)

계
도로 리
사업소
리구간

행정시
리구간

합 계 18개 노선 773.20 634.94

도

로

리

사

업

소

국
지
도

계 1개 노선 35.90 26.45

번 로(97호) 건입-표선 35.90 26.45

지

방

도

계 15개 노선 717.21 600.86

구

국

도

소 계 5개 453.01 336.66 116.35

5 .1 6 도 로 (지 1131호 ) 제주-서귀 40.56 22.05 18.51

일 주 도 로 (지 1132호 ) 제주-제주 176.07 135.71 40.36

평 화 로 (지 1135호 ) 제주-보성 29.00 29.00

산 간 도 로 (지 1136호 ) 제주-제주 172.28 127.02 45.26

1 1 00 도 로 (지 1139호 ) 제주-서귀 35.10 22.88 12.22

지

방

도

소 계 10개 노선 264.2 264.2

비 자 림 로 (지 1112호 ) 평 - 개 27.30 27.30

추 자 로 (지 1114호 ) 서- 5.90 5.90

제 2산 록 도 로 (지 1115호 ) 용당-상효 43.90 43.90

한 창 로 (지 1116호 ) 한림-창천 14.30 14.30

제 1산 록 도 로 (지 1117호 ) 월평-어음 20.80 20.80

남 조 로 (지 1118호 ) 남원-조천 30.20 30.20

서 성 로 (지 1119호 ) 서귀-성산 33.90 33.90

한 로 (지 1120호 ) 정-한림 18.00 18.00

제 안 로 (지 1121호 ) 제주-안덕 41.70 41.70

제 성 로 (지 1122호 ) 제주-성산 28.20 28.20

국

도

계 2개 노선 20.09

국비제주시국도 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서귀포시국도 체우회도로 상창- 문 7.20

행

정

시

시

군

도

소 계 4,375개 노선 2,453.06 2,453.06

제 주 시(시 도) 3,950 1,335.58 1,335.58

제 주 시(군 도) 76 484.10 484.10

서 귀 포 시(시 도) 275 229.88 229.88

서 귀 포 시(군 도) 74 403.50 403.50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건설도로과(2012),내부자료.

각 도로에서 발생되는 돌발 상황이나 교통정체,통행 제한 등의 교통정보는 제

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제주교통정보서비스센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게 도로 리 조직 산,인력이 분산되면서 도로 리 감독 기능의 이



- 58 -

원화로 인해 신속한 도로 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공간 범 가 좁은 제주도내에서 짧은 구간마다 구간별 도로 리 주

체가 다를 경우 도로의 포장이나 도로안 시설물 는 교통안 시설물의 유지

리 상태,폭설로 인한 제설의 문제에서 연속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운 자에게 혼란과 교통사고의 험을 가 시킬 수 있고

도로상의 안 성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하의 도로 리 주체와 교통정보 제공 주체를 하나의 조

직으로 통합 운 함으로써 도로 유지 리에 한 감독 지휘체계를 단순화하

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한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의 도로 이용 서비스를 충족시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하의 도로 리 부서를 통합하여 감독 기능을

단순화하고 산 인력을 집 하여 원활한 도로 유지 리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도로 리 조직의 재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2.도로 리 조직의 문 인력 확충

도로의 체계 인 리를 해서는 교통공학,토목공학,신호운 체계 등 상당

한 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 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효과 으로 운

될 때 효율 인 도로 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도로 리사업소의 인력 변동 황을 보면

문성을 갖춘 공무원 인력이 지속 으로 감소되고 있고,오히려 무기 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로 리의 문성을 떨어뜨리고 선진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용하

는데 지장을 래할 것이며,새로운 도로의 건설이나 도로의 확포장시 원활한 감

독이나 감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의 설계,포장,감리 등 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 인 배치를

통해 보다 체계 인 도로 리와 안 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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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도로 안 인 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

물권보 지역이라는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써 해마다 많은 객과 외국인들이

찾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 도시로 공인되어 안 한 도시라는 도

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 세계자연유산 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

재본부내에 안 도시과를 두어 세계자연유산에 한 보존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

으며,국제안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을 한 재해,재난,화재,교통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이고 손상을 최소화하기 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꾸 히 강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제주도내 험 도로에 한 선형 개량,교량

의 안 성 검 등 안 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한 산의 확 노력을 강화하고

집 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국도 11호선(지방도 1131호)이나 구국도 99호선(지방도 1139호)의 경우 산악

구간 도로로써 형버스 등에 의한 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이러

한 문제는 지로써의 안 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국제안 도시로

서의 이미지 확보 측면에서 부정 인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험도로에 한 도로안 진단을 시행하고 도로안 시설물,교통안 시

설물의 지속 확충과 교통사고 잦은 지 의 구조 개선 노력,구국도 11호선이나

구국도 99호선과 같은 산악도로에 긴 제동시설과 같은 안 시설을 보강하는 교

통안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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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지난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 로 국방,외교,사법

에 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시 를 열었다.이에 특별지방행정기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 되며 제주특별자

치도는 사무 범 에 양 인 팽창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인 토 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순기능과

더불어 반 의 역기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

기 사무의 이양에 한 재검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지방국토 리청의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되

면서 기존 국도가 지방도로 편입 되었다.그 결과 막 한 재정 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최근 구국도의 유지 리 사무를 국가에서 리할 수 있도록 국도로 재

환원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도의 유지 리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 했을 때 발생

되는 문제를 도로 유지 리 분야의 산과 인력의 문제,지역 여론의 문제,구

국도의 지방도 환 후 안 성 확보에 한 문제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

국도 유지 리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로 이 되어 지방도화 되면

서 국가의 장기 국도건설계획에서 제주도가 배제되고 있는 ,도로 유지 리

에 소요되는 산의 국비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

도의 도로 유지 리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가 된다는 ,도로 유지 리 분

야의 인력이 차 어들고 있다는 ,도로의 유지 리 사무가 히 시행되

지 못할 때 도로상의 안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도로 유지 리 분야의 산과 인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도로 리사업소의 구국도 유지 리 부문의 산의

변동 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에 비해 오히려 구국도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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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제주도내 5개 노선의 국도와 1개 노선의 국가지원지

방도,2개 노선의 국도 체우회도로 등 총 8개 노선의 제주지방국토 리청에서

직 리해 오던 370.74km 구간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기존 10개 노선의

지방도 264.2km가 추가되었음에도 도로 유지 리 부문의 체 산이 제주특별

자치도 시행 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제주시 서귀포시 국도 체우회도로가 완공된 후 제주특별자치도로

리 권한이 이 되어 지방도로 편입하게 될 경우 도로의 유지 리에 필요한

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도로 유지 리에 소요되는 산이 감소하는 것은 도

로상의 안 성 확보에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상된다.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리사업소의 인력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차

공무원의 정원이 축소되고 있어 도로 리에 한 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구국도 유지 리 사무에 한 도민의 시각을 지역 3 언

론사의 기사,기고,사설를 통해 분석해 본 바 지방재정 부담의 가 ,정부의 국

도건설 계획에서 제주도 배제,사회간 자본시설 확충의 어려움, 앙정부와의

단 로 국비지원의 난항 등을 이유로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 우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국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 되며 국도가 지방도로

환됨으로써 도로상의 안 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에서도 국 으

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인명 피해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은 오히려 구국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어 실질 인 도로상의 안 성을 도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특별지방행정기 사무 일반 인 행정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해서는 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사무를 통합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제고와 더불어 산의 심의 집행의 단순화로 충분한

권한 이양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나,지방정부의 막 한 재정 인 부담을 래

할 수 있는 사회간 자본시설 등의 사무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지역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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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확보 여부, 앙정부에서의 지속 인 재정 지원의 담보가 있어야 국가 사

무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제주도내 국

도가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도로 유지

리와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기존의 5개 구국도 노선인 구국도 11호선,구

국도 12호선,구국도 16호선,구국도 95호선,구국도 99호선을 국비를 통해 유지

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국도로 재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도로 리의 효율 인 운 의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임을 고려하여 제주

도내 국도 리의 국가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탁함으로써 특별자치

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고,국비 지원을 통한 도로 리의 안정 인 재원의

확보와 도로 안 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도로 리사업소와 각 행정시로 분산된 도로 리 기

능과 조직을 통합 재정비하여 산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리 감독과 지휘체계

를 단순화함으로써 효율 인 도로 유지 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각 도로 노선별 험 구간에 한 도로안 진단 검을 통해 험 도

로의 개선과 안 시설물의 보강으로 안 성 확보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자유

도시로써의 안 한 제주 이미지 구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은 특별지방행정기 사무의 지방정부

이 에 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과 특별지방행정기 사무를 지방정부

로 이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 된 경우는 제주특별

자치도가 최 라는 것이다.따라서 충분한 비교 분석과 국가 사무의 지방정부로

의 권한 이양의 한 분야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 있다.

향후 지방화와 분권화 차원의 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을 확 하기

해서는 국가 사무의 특성과 지방의 지역성,지방정부의 특수성,지방정부의 재

정자립도 등을 면 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앙정부의 국가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기 한 다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63 -

【 참고 문헌 】

박 신(1998),도로 리책임의 배분체계에 한 연구,한국도로공사

임강원(1997),도시교통계획,서울 학교출 부

이건 원제무(1997),교통정책,박 사

도철웅(1998),교통공학,청문각

법제처(2012),도로법

법제처(2012),한국도로공사법

법제처(2012),유료도로법

법제처(2012),사도법

소진 (2002),특별지방행정기 운 실태와 문제 ,지방행정

한토목학회(2000),도로의 구조시설기 에 한 규칙,지문당

한국행정연구원(1996),도로 리체계 종합 개선 방안,한국행정연구원

박희정(1997),지방도로 리체계의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주열(1997),우리나라 도로 리체계의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1996),도로 산 체계 연구,미국과 일본 사례를 심으로,

국토개발연구원

경찰청(2011),교통사고통계 2011년

도로교통공단(2011),교통사고 통계분석,교통사고종합분석센타

양 철(2009),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 통합의 성과와 과제,지방행정

연구 제23권 제2호(통권77호)

이시철(2007),특별지방행정기 기능 이 논의의 쟁 과 방향,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여름호)

김 수· 창호(2002),특별지방행정기 의 조정 방안,지방정부연구,제6권 제4호

(겨울호)

안경섭(2009),특별지방행정기 의 지방 이 에 한 실증 분석,한국지방자치학

회보,제21권 제2호(통권66호)

오재일·한장희(2008),특별지방행정기 의 재정비에 한 고찰,한국거버 스학



- 64 -

회보 제15권 제1호

양 철외 7인(2008),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문화사

유태 (2009),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재정정책 세미나



- 65 -

Abstract

JejuwasdesignatedasaSpecialSelfGoverningProvinceonJuly1st2006

makingitpossibletoexerciseitsowngovernmentpolicyexcludingthenation

defence,diplomacyandjurisdiction.Assuch,7specialregionaladministrative

departments within Jeju was transferred under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Province.

WiththeexecutionoftheSpecialJejuSelfGoverningProvince,thecurrent

nationalroadsofJejuhasbeenchangedintoregionalonesandthemanaging

bodyhasbeenchangedfrom theMinistryofLand,TransportandMaritime

Affairs to the administration ofthe Governor ofthe Jeju SpecialSelf

GoverningProvince.Followingsuchmeasures,thisstudylooksandanalyzes

mainlythreefactorsatwhetherthereareanyproblemsinmanagingthese

roads largely in terms ofbudget,personneldistribution,regionalpublic

opinion,androadsafety.

Firstly,itappearedthattherehasbeenareductioninpersonnelandbudget

aftertheexecutionofthe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intermsof

theroadmanagement.Itcouldbepredictedthattherewillbeanincreasein

theroadusageandthequestionofhow longtheroadswilllastfollowedby

increaseincostsintermsofmaintainingthem inthenearfuture.Asperthe

reductioninthenumberofprofessionalpersonnelintheroadmanagement

department,ithasbeenanalyzedthattherewillbeproblemsaheadinterms

ofsecuringtheroadsafetyfactor.

Secondly,intermsofthepublicopinionthroughtheregionalmediaafter

thechangeinthemanagingbodyofthenationalroads,ithasbeenconcluded

thatmoreburdenwillbeplacedontheregionaldevelopment.Problemssuch

as exclusion ofJeju by the centralgovernment's placing offunds in

developingfuturenationalroads,difficultyinsecuringsocialindirectfunding

facilities,difficulty in budgetand nationalaid due to the sever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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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ere all foreseen leading to

considerableconcernsandworries.

Thirdly,intermsofsecuringroadsafety,ithasbeenanalyzedthatthere

willbeacreation ofdangers.Onanationalscale,thenumberoftraffic

accidentsorhumancasualtieshavebeencontinuouslydeclining,butJejuhas

recentlyshownthatitisincreasinginthenumbersoftrafficaccidentsand

humancasualties.Thisphenomenonappearstoberepeatingitselfwhilethe

numberofdeath tollsin thetrafficaccidentisbecoming serious.Itwas

concludedthatnothavingthesecurementofroadsafetyhadadireeffecton

thenumbers.

Tosuggestsomepolicymeasuresagainsttheseproblems,first,itisthe

opinionofthisauthorthatthemanagementoftheJejuroadsbereturnedto

the centralgovernmentthrough a reform in the road laws,while the

establishmentofthenationalroadsandmaintainingthem beentrustedtothe

governorofthe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Second,theintegration

ofthemanagingbodywhichhadbeenseparatedduetothedesignationof

the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andredistributionofthepersonnelis

advised.Thirdly,seekoutthedangersthroughasafetydiagnosisprocessof

thedangerousroadswithinJejuandcomeupwithmeasurestoestablisha

saferinfrastructureofthesesaid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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